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[시행 2022. 7. 1.] [대통령령
제32539호, 2022. 3. 15., 일부개정]

2022. 7. 1.부터는 택배 간선기사,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

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‘특수형태 근로종사자’의 범위에 추가되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강

화되었습니다(제125조 제5호, 제13호, 제15호).

관련구성원

기영석
변호사

02-316-4021
ysgi@shinkim.com

박성기
변호사

02-316-4280
skipark@shinkim.com

이세리
변호사

02-316-4034
srlee@shinkim.com

김종수
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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